
시 등포  공무  복무 조  일 개정조

심 사 보 고 서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1. 12. 20.

행정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심 사 경 과 1. 

가 제출일자 년 월 일 . : 2011 11 14

나 제 출 자 영등포 청장 . : 

다 회 일자 년 월 일 . : 2011 11 16

라 상정일자  . : 제 회 164 영등포 의회 제 차 정례회 2 제 차 행정위원회 상정 의결8 (2011.12.12) 

제안설명의 요  2. ( 제안설명자 행정 장 박정희:  ) 

가 제안이유 . 

   ○ 상위 인 공무 이 일  개정 고 시 공무  

복무 조 개정 공포  라 상위  합하  개정

 내 을 하고자 함

나 주요골자  . 

   ○ 재 생  년 미만 유 를 가  여  공무 은 일 시간의 육 시

간을 을 수 있게 규정  있는 사항을 하여 임신공무 게  일 

시간의 보 시간을 여하  개정 제 조 제 항

   ○ 그   쉬  정비 제처  라 띄 쓰  등 순

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  전문위원  이 헌 영3. ( )



   ○ 이 개정 조 은 임신 인 여 공무 게 일 시간의 휴가

보 시간 를 여하고 상위 인 공무 이 일  개정

 라 이  합하  조 를 개정하 는 것임

   ○ 주 내 을 살펴보

 제 조제 항  제 항   여자공무 을 여 공무

으  경하 으

 제 조제 항  임신 인 공무 게 휴가 일 시간의 

보  시간을 여함

그  제처의  쉬   정비  라 일    띄

쓰  등을  정비함

   ○  제 조제 항  제 항 의 본문내   여자공무 을 여

공무 으  경한 것은 상위 인 공무 이 

일 개정 시행  라 이  맞  개정한 것으  이는 인 적 

점  평등한 의미  사 고 있는 여 이라는  경한 것으

 보여 

   ○ 제 조제 항  생  년 미만의 유 를 가  여 공무 은 일 

시간의 육 시간을 을 수 있  하고 있는 행 조  임신공무

은 건강 리  태 보 를 위하여 일 시간의 보  시간을 위한 

휴가를 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추가한 것으  이는 저출산 책의

일 으  유 를 가  여 공무  뿐만 니라 임신공무 게  건강

리  태 보 를 위한 시간을 으  여 공무 의 사 작  육

 출산 을 위한 실 있는 시책으  보여 

   ○ 그 의 은 제처의  쉬   정비  라 일  

를 정비한 것으  체계나 자  다른 문제점은 는 것으  판단

수정안 요4. 

가 수정이유 . 

본 조 의 내  자는 과 같은 를 사람은 으  수정하는 등     “ ” “ ”○ 

조 의 내 을  쉬   정비  맞추  일  를        수정함



나 주 골자 . 

   ○  제 조의  자는 을 사람은 으  하고 3 2 “ ” “ ” ,

   ○  제 조 제 항  를   하 4 2 “ 2” “ 2” ,

   ○  제 조 제 항  자는 을 사람은 으  하고 9 1 “ ” “ ” ,

   ○  제 조 제 항  자가 를 사람이  하 9 2 “ ” “ ” ,

   ○  제 조 제 항  자는 을 사람은 으  하고 10 1 “ ” “ ” ,

   ○  제 조 제 항  자가 를 사람이  하 10 2 “ ” “ ” ,

   ○  제 조 제 항  자 를 사람  하고 18 2 “ ” “ ” ,

   ○  제 조 제 항  자 를 사람  하 20 2 “ ” “ ” ,

   ○  제 조  각 의 느 하나 를 각 의 느 하나  하고 23 “ ” “ ” ,

   ○  제 조 제 항  을  으  하 24 1 “ 3” “ 3” ,

   ○  제 조 제 항  매생리 을 매 생리  한다 24 3 “ ” “ ” .

심사결과 수정안가결5. : 



시 등포  공무  복무 조  

일 개정조  한 수정

수정이유1. 

본 조 의 내  자는 과 같은 를 사람은 으  수정하는 등    “ ” “ ”○ 

조 의 내 을  쉬   정비  맞추  일  를       수정함

주 골자2. 

   ○  제 조의  자는 을 사람은 으  하고 3 2 “ ” “ ” ,

   ○  제 조 제 항  를   하 4 2 “ 2” “ 2” ,

   ○  제 조 제 항  자는 을 사람은 으  하고 9 1 “ ” “ ” ,

   ○  제 조 제 항  자가 를 사람이  하 9 2 “ ” “ ” ,

   ○  제 조 제 항  자는 을 사람은 으  하고 10 1 “ ” “ ” ,

   ○  제 조 제 항  자가 를 사람이  하 10 2 “ ” “ ” ,

   ○  제 조 제 항  자 를 사람  하고 18 2 “ ” “ ” ,

   ○  제 조 제 항  자 를 사람  하 20 2 “ ” “ ” ,

   ○  제 조  각 의 느 하나 를 각 의 느 하나  하고 23 “ ” “ ” ,

   ○  제 조 제 항  을  으  하 24 1 “ 3” “ 3” ,

   ○  제 조 제 항  매생리 을 매 생리  한다 24 3 “ ” “ ” .

의  

  

  

 

제 년 일            : 2011. 12.    

제  출  자 식 위  인           : 1



시 등포  공무  복무 조  

일 개정조  한 수정

시 등포  공무  복무 조  

일 개정조  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   ○  제 조의  자는 을 사람은 으  하고 3 2 “ ” “ ” ,

   ○  제 조 제 항  를   하 4 2 “ 2” “ 2” ,

   ○  제 조 제 항  자는 을 사람은 으  하고 9 1 “ ” “ ” ,

   ○  제 조 제 항  자가 를 사람이  하 9 2 “ ” “ ” ,

   ○  제 조 제 항  자는 을 사람은 으  하고 10 1 “ ” “ ” ,

   ○  제 조 제 항  자가 를 사람이  하 10 2 “ ” “ ” ,

   ○  제 조 제 항  자 를 사람  하고 18 2 “ ” “ ” ,

   ○  제 조 제 항  자 를 사람  하 20 2 “ ” “ ” ,

   ○  제 조  각 의 느 하나 를 각 의 느 하나  하고 23 “ ” “ ” ,

   ○  제 조 제 항  을  으  하 24 1 “ 3” “ 3” ,

   ○  제 조 제 항  매생리 을 매 생리  한다 24 3 “ ” “ ” .

이 조 는 공포한 날  시행한다



수 정    비 

        행 개   정   수   정   

제 조 적 이 조 는 

공무 이하 

이라 한다 제 조  

라 시 등포

공무 이하 공

무 이라 한다 의 복무

 한 사항을 규정함을 

적으  한다

제 조 적

공무 제

조  라 시 

등포  공무

제 조 적 개정 과 같

음

제 조 공무 은 

취임할   제 조  

라  의 장 

 를 하여  한

다

제 조 시 

등포  공무 이

하 공무 이라 한다

공무

이하 이라 

한다 제 조

제 조 개정 과 같

음

생  략 행과 같음 개정 과 같음

제 조의 비 수 공무

 또는 공무 이  

자는 다음 각 의 느 

하나  해당하는 사항을 

타인 게 누 하거나 

당한 적을 위하여 사

하여 는 니 다

제 조의 비 수 제 조의 비 수 공무

 또는 공무 이  

사람은 다음 각 의 

느 하나  해당하는 사

항을 타인 게 누 하거

나 당한 적을 위하

여 사 하여 는 니 

다

 의하여 비  

정  사항

라 개정 과 같음

생  략 행과 같음 개정 과 같음

타 공무 이 무상 

게  사항으  정

나 민의 이익 또는 

행정 적 달 을 위하

여 비  보 할 필

가 있는 경

그 개정 과 같음



제 조 근무 강의 립

생  략

제 조 근무 강의 립

행과 같음

제 조 근무 강의 립

개정 과 같음

공무 은  의 

공 자 행동율을 수하

여  한다

 

생  략 행과 같음 개정 과 같음

제 조 절 공정

생  략

제 조 절 공정

행과 같음

제 조 절 공정

개정 과 같음

공무 은 무를 수행

함  있 종  등  

른 차 이 공정하게 

무를 처리하여  한다

수행

할 

개정 과 같음

제 조 당   비상근무

휴일 또는 근무시간 

이  재 난 타

사고의 경계  문 처리 

 무연락을 하  위

한 일 숙   

타의 당 근무자는 

든 사고를 하여  

하  사고가 생한 

는 신 하게 필 한 

조 를 취하여  한다

제 조 당   비상근무

그 

그 의

제 조 당   비상근무

개정 과 같음

의 장은 전시

사  또는 천재  

타 이  하는 비상사태

의 생 또는 이의 비

를 위한 의 경 는 

이  른 근무상의 필

한 조 를 하여  한다

그 

개정 과 같음

생  략 행과 같음 개정 과 같음

당 근무자 게 하

는 당 비  타 당  

 비상근무  하여 필

그 의

개정 과 같음



한 사항은 규 으  정

한다

제 조 출장공무 생  

략

제 조 출장공무

행과 같음

제 조 출장공무 개

정 과 같음

출장공무 은 정  

일내  그 임무를 수

하  할 사유가 생한 

는 전 전보 타

의 으  장

게 보고하고 시를 

 한다

그 의

개정 과 같음

생  략 행과 같음 개정 과 같음

제 조 파견근무  제

조의  라 다른 30 4

 파견근무하는 자

는 복무  하여 그 근 

무 의 장의 휘감

을 는다.

제 조 파견근무

행과 같음

제 조 파견근무  제

조의  라 다른 30 4

 파견근무하는 사

람은 복무  하여 그  

근무 의 장의 휘감

을 는다.

다른  파견근

무하는 자가 그 파견근 

무  계사유  해당하

게  는 그 근무

의 장은 해당 공무

의 의 장 게 

그 사실을 보하여  

한다.

다른  파견근

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

근무  계사유  해당

하게  는 그 근무

의 장은 해당 공무

의 의 장 게 

그 사실을 보하여  

한다.

의 정

자 단체 또는 연  

등  파견 는 공무 의 

복무  하여는 이 조

 정한 것을 제 하고

는 재 공무 복무규정

을 한

다 이 경  청장은 공

무 게  주재하

는 공무 의 무수

시 등

포 청장 이하 청장

이라 한다

개정 과 같음



행 타 복무  한 감

은 위탁하여  한다

그 

제 조 겸임근무10 ( )  제

조의  라 겸임근30 3

무하는 자는 복무   

하여 본 의 장의 

휘감 을 는다 다. 

만 겸임 무  한 , 

복무  하여는 겸임

의 장의 휘감 을 

는다.

제 조 겸임근무10 ( )  제

조의  라 겸임근30 3

무하는 사람은 복무   

하여 본 의 장의 

휘감 을 는다 다. 

만 겸임 무  한 , 

복무  하여는 겸임

의 장의 휘감 을 

는다.

겸임근무하는 자가 겸 

임근무  하여 계

사유  해당하게  

는 그 겸임 의 장은 

해당 겸임근무자의 본

의 장 게 그 사실을 

보하여  한다.

겸임근무하는 사람이 

겸임근무  하여 

계사유  해당하게  

는 그 겸임 의 장은 

해당 겸임근무자의 본

의 장 게 그 사실을 

보하여  한다.

제 조 연가일수 생  

략

제 조 연가일수

행과 같음

제 조 연가일수 개

정 과 같음

당해연  결근 휴

정 강등  위해

제 사실이 는 공무 으

 다음 각 의 느 

하나  해당하는 자

하여는 다음해  한하여 

제 항의 재 간  연

가일수  각각 일을 가

산한다

해당

해 는 다음 해

만 

해당연  결근 휴

정 강등  위

해제 사실이 는 공무

으  다음 각 의 

느 하나  해당하는 사람

해 는 다음 해 만 

제 항의 재 간  연

가일수  각각 일을 가

산한다

생  략 행과 같음 개정 과 같음

제 조제 항의 규정

 의한 연가보상비를 

 한 잔여 연

가일수가 있는 공무

른

남은

개정 과 같음

제 조 재 간의 계산 

등 제 조의 재 간

제 조 재 간의 계산 

등 재

제 조 재 간의 계산 

등 개정 과 같음



이라 함은 공무 연

제 조제 항  

제 항 의 규정  

른 재 간을 말하

휴 간 정 간

위해제 간  강등 처

 라 무  종사

하  하는 간은 산

입하  니한다 다만

각 의 느 하나  해

당하는 경 는 그 휴

간을 재 간  산

입한다

간 이 란

생  략 행과 같음 개정 과 같음

제 조 연가계   허

가 생  략

제 조 연가계   허

가 행과 같음

제 조 연가계   허

가 개정 과 같음

제 조의 연가일수가 

일을 초과하는 자

하여 연 이상으  

할하여 허가한다 다만

제 조의 규정  의한 

공무 의 여행 타

한 사유가 있는 공무

 하여는 그러하  

니한다

른 

공무 의 여행 그 

해

제 조의 연가일수가 

일을 초과하는 사람

하여 연 이상으  

할하여 허가한다 다

만 제 조의 규정  

른 공무 의 여행 그 

한 사유가 있는 

공무  해 는 그러

하  니한다

생  략 행과 같음 개정 과 같음

공무상 제 조  른 

연가를 허가할 수 거나 

해당 공무 이 연가를 

하  니할 경 는 

산의 위  연가

일수  해당하는 연가보

상비를 하고 연가  

갈음할 수 있다 이 경  

연가보상비를 할 수 

있는 연가 상 일수는 

위

개정 과 같음



일을 초과할 수 다

의 장은 공무

이 해당연 의 남은 연

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

사유가 생한 경 는 

다음 연  연가일수의 

의 의 위  다

음 연 의 연가일수를 해

당연  미리 사 하게 

할 수 있다 이 경  차

년 연가를 미리 사 할 

수 있는 사유는 족의 

경조사  한한다

위

다

음 연 의

개정 과 같음

제 조 연가일수 의 

공제 생  략

제 조 연가일수 의 

공제 행과 같음

제 조 연가일수 의 

공제 개정 과 같음

제 조 각 의 느 

하나  해당하는 경 를 

제 한 휴 은 해당연

의 휴 간  하여 다

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

할 계산한다 이 경  휴

일수가 일이상은 

 계산하고 일미

만은 계산하  니하  

할 계산  의하여 산정

연가일수가 숫점이

하일 경  일이상은 

림하고 일미만

은 절사한다

해당연  휴 간

휴 자의 연가일수

해

당연  연가일수

라 산

정한

개정 과 같음

생  략 행과 같음 개정 과 같음

제 조제 항의 규정 개정 과 같음



 의한 가  연간 

일을 초과하는 가일수

는 이를 연가일수  공

제한다 다만 의사의 

단 가 첨  가일수

는 이를 연가일수  공

제하  니한다

른

제 조 가

의 장은 공무 이 

다음 각 의 해당할 

경 는 연 일의 

위  가를 허가할 

수 있다 이 경  

이나 상으  인한 

참 또는 조퇴 는 

가 일  계산한다 이 

경  이나 상으  

인한 참 조퇴  

출은 누계 시간을 가 

일  계산하고 제 조

제 항  라 연가일수

 공제하는 가일수

는 이를 산입하  니

한다

제 조 가

각 의 느 하

나

연 일의 

위

제 조 가 개정

과 같음

생  략 행과 같음 개정 과 같음

청장은 공무 의 

공무상  또는 상으

 무를 수행할 수 

거나 을 하는 경

는 연 일의 위

 가를 허가할 수 

있다

연 일의 

위

개정 과 같음

생  략 행과 같음 개정 과 같음

제 조 공가 의 

장은 공무 이 다음 

각 의  해당할 경

제 조 공 가

각 의 느 하나

제 조 공 가

각 의 느 하나



는 이  접 필 한 

간 공가를 허가하여  

한다

간의 간의

역 타 다른 

 라 검사

검열점  등  

응하거나 동  또는 

 참가할 

그 의 개정 과 같음

공무  하여 

검찰 타 가

  

그 의

개정 과 같음

생  략 행과 같음 개정 과 같음

산 전보건

제 조  른 건강

단 또는 민건강보

험 제 조  

른 건강검 을 을 

민건강보

험 제 조

개정 과 같음

생  략 행과 같음 개정 과 같음

천재  차단 

타의 사유  출근이 

가능한 

그 의

개정 과 같음

생  략 행과 같음 개정 과 같음

제 조 휴가 공무

은 본인이 결 하거나 

타 경조사가 있을 

는  의  

의한 경조사휴가를 을 

수 있다

제 조 휴가

그 의

의 

 른

제 조 휴가

그 의

 의 

 른

임신 의 여자공무

 하여는 그 출산의 

전 를 하여 일의 

출산휴가를 허가하 휴

가 간은 출산  

일 이상이 게 하여  

한다

여 공무

 해

개정 과 같음



여자공무 은 매생리

임신한 경 의 검 을 

위하여 매  일의 여

보건휴가를 을 수 있

다 다만 생리  인한 

여 보건휴가는 무 으

 한다

여 공무 여 공무 은 매 생리

임신한 경 의 검

을 위하여 매  일의 

여 보건휴가를 을 수 

있다 다만 생리  인한 

여 보건휴가는 무 으

 한다

생  년미만의 유

를 가  여자공무 은 

일 시간의 육 시간을 

을 수 있다

생  년 미만의 유

를 가  여 공무 은 

일 시간의 육 시간을 

을 수 있으 임신공

무 은 건강 리  태

보 를 위하여 일 시

간의 보 시간을 

을 수 있다

개정 과 같음

생  략 행과 같음 개정 과 같음

해 수해 재 등 

재해  인하여 피해를 입

은 공무 과 재해 역

 자 사 동을 하고

자 하는 공무 은 일이

내의 재해 휴가를 

을 수 있다

일 

이내

개정 과 같음

생  략 행과 같음 개정 과 같음

제 조의 공무 의 

여행 공무 은 휴가

간의 위  공무

의 적으  여행을 

할 수 있다

제 조의 공무 의 

여행

위

제 조의 공무 의 

여행 개정 과 같음

제 조 공무 의 위

공무 제 조

제 항  른 공무 의 

위는 다음 각  같

다

제 조 공무 의 위

각 

제 조 공무 의 위

개정 과 같음

생  략 행과 같음 개정 과 같음











신 구조문대비표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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